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홍형철 변호사 「변호사시험 형사법 기록형 기출해설 3」 
초판 사용자를 위한 정오표 (2024-10-15)

P.169  방주 [61] 일부 내용 삭제

<기존>

[61] 역시 반의사불벌죄에서 종전 처벌불원의사표시를 철회할 수는 없다.

교특법위반(치상)의 점에 대하여 공소기각판결(제327조 제2호)이 선고되어야 함을 확인할 수 있다.

<수정>

[61] 역시 반의사불벌죄에서 종전 처벌불원의사표시를 철회할 수는 없다.

P.197  표 내용 일부 수정(메모 중 1. 김갑동 나. 특가(도주치상) 결론 부분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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P.201  2) 공소기각 판결 선고 가부 전체 내용 수정 / 방주 [06], [07] 수정

<기존>

   2)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의 존재

  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전인 2020. 1. 10. 이 부분 공소사실 범행에 대하여 피고인의 

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습니다(기록 제29쪽 진술조서 참조).[06]

  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되어 무효인 

때에 해당하여 공소기각판결이 선고되어야 합니다(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).[07]

<수정>

   2) 공소기각 판결 선고 가부

  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전인 2020. 1. 10. 이 부분 공소사실 범행에 대하여 피고인의 

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습니다(기록 제29쪽 진술조서 참조). 

   그러나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범행 당시 도로교통법 

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습니다.

  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8호에 의

해 공소기각판결(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)이 선고될 수 없고, 유죄판결이 선고될 것입니

다.[06]

[06]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
제2항 본문 및 단서의 규정내용부
터 적시할 수 있으나, 답안 분량상 
그 기재를 생략하였다.

[07] 공소제기 전에 피해자의 의
사표시가 존재하므로 제327조 제
6호가 아닌 제2호가 적용된다. 

[06]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
제2호의 중앙선 침범은 인정되지 
아니하나, 도로교통법 제156조 
제11호에 의한 음주운전이 인정
되는 이상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
서 제8호의 위반행위가 인정된다. 
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
여는 공소기각판결이 선고될 수 
없다.


